
교육시설 및 연수 휴양시설지구< · >

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( , ) 

평 창 군 의 회  의 견 청 취 안

제안이유1. 

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대에 대하여 교육시설을

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교육단지 조성을

위해 추진중인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 

의거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주요내용2. 

가 사업개요. 

사 업 명 교육시설 및 연수 휴양시설지구·

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

면    적 

사업기간 년 년

사 업 비 약 억원 자기자본 억원 외부조달 억원

사업내용

교육특화시설 조성 교육시설 기숙사 체육관 운동장 교직원 숙소 등

연수 휴양시설 조성 근린생활시설 콘도 호스텔 골프연습장 등 

사업시행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

제안연월일

제  안  자 평창군수



나 . 평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안( , ) ( )

세부내용 붙임 설명자료 참조※ 「 」

 1)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( )( )

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

구  분
면  적( )㎡

결정 변경 사유( ) 
기  정 변  경 변경후

합  계 477,805 - 477,805 교육시설 및 연수 휴양시설의·

원활한 조성 및 개발을 위해  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기준에 

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

관리

지역

계획관리지역 212,528 증)265,277 477,805

보전관리지역 감)265,277 -

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2) ( ) 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구역명
구역의

세  분
위   치 면  적( )㎡ 사   유

신설 ①

교육 및 

연수 휴양·

시설지구

복합형 대관령면 횡계리 477,805
교육시설 및  

연수 휴양시설의 원활한 ·

조성 및 개발을 위해 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관광 휴양형·
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

산 번지 일원304
140,692

특정형
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

산 번지 일원304
337,113

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도

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3) ( ) ( )

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

구분
가구

번호
면적( )㎡

획  지
비  고

획지번호 위  치 면적( )㎡

총 계 251,750 - 251,750 -

관광·

휴양형

1 18,137 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4 18,137 골프연습장

2 23,625 ①~③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4 23,625 콘도미니엄

3 11,189 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4 11,189 호스텔

특정형

1 84,326 ~ⓐ ⓑ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2-2 84,326
포레스트 

에듀빌

2 48,810 ~ⓐ ⓑ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2-2 48,810 교육시설 교사( )

3 12,723 ~ⓐ ⓒ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2-2 12,723 학생기숙사

4 5,750 ~ⓐ ⓑ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2-2 5,750 커뮤니티센터

5 39,786 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2-2 39,786
체육시설

운동장( )

6 7,404 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일원302-2 7,404
체육시설

체육관( )



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 도

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

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

구분
가구 및
획지번호

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

신규

1-①
골프연습장

평창군 대관령면 
횡계리 산 번지 304

일원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운동시설 중 골프[ 1] 13「 」 
연습장 및 부대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( 1 2 )･

지정
용도
A

2- ~① ③
콘도미니엄

평창군 대관령면 
횡계리 산 번지304 , 

일원546-212 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중 [ 1] 15「 」 관광
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 제 종 근( ) ( 1 2･
린생활시설)

지정
용도
B

3-①
호스텔

평창군 대관령면 
횡계리 산 번지 304

일원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중 관광[ 1] 15「 」 
숙박시설 호스텔 및 부대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( ) ( 1 2 )･

지정
용도
C

건폐율 이하 40% 

용적률 이하 100% 

높이 층 이하 10



특정형 지구단위계획

구분
가구 및
획지번호

구분 계획내용 비고

신규

1- ,ⓐ ⓑ
포레스트 에듀빌

용도
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일반기숙[ 1] 2 (「 」 

사 및 부대시설제 종 근린생활시설) ( 1 2 )･
지정용도

D

2- ,ⓐ ⓑ
교육시설 교사( )

용도
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교육연구시설 및  [ 1] 10「 」 

부대시설 제 종 제 종 근린생활시설( 1 , 2 )
지정용도

E

3- ~ⓐ ⓒ
학생기숙사

용도
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일반기숙[ 1] 2 (「 」 

사 및 부대시설제 종 근린생활시설) ( 1 2 )･
지정용도

D

4- ,ⓐ ⓑ
커뮤니티센터

용도
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제 종 근린[ 1] 3,4 1,2「 」 생활시설 중 

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 한함, , 
지정용도

F

5-ⓐ
체육시설 운동장( )

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운동시설 중 운동장[ 1] 13「 」 
지정용도

G

6-ⓐ
체육시설 체육관( )

용도  「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[ 1] 13」 
지정용도

H

건폐율 이하  40% 

용적률 이하  100% 

높이 층 이하  4

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



다 추진현황. 

군 동원육영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대상지 토지 매매계약 체결 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주민 제안 

교육 및 연수 휴양시설 조성 업무협약 체결 

년 제 회 평창군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서면

주민제안에 따른 군관리계획 안 입안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

토지적성평가 다 등급에 따른 입안여부 포함 심의

군관리계획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입안 

년 제 회 평창군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

보전대상지역의 입안구역 포함 여부 

라 향후일정. 

평창군의회 의견청취 

평창 군계획위원회 자문 

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강원도 입안 신청

강원특별자치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

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

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

참고사항3. 

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 . : 



관계법령 발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□ 

제 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8 ( ) 

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도시ㆍ군

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

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

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

제 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

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

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

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

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

한다

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 

경우에는 제 항과 제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 은 지방의회 로 본다
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

제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

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

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

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

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□ 

제 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2 ( )

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

을 말한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

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

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의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

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

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

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

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

다




